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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서울시 장애인 통계1에 따르면 2016년 9월 기준 서울특

별시의 등록 장애인수는 391,517명로 서울특별시 전체 인

구의 3.81%을 차지한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전체 8959개

장애인 치과 병∙의원 중 장애인을 위한 치과진료가 가능하

다고 소개한 치과 병∙의원은 188개소로 전체의 약 2.1%에

불과하며, 그 가운데에서도 장애인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치과 병∙의원은 서울시 장애인 치과병원 등 3-4개소에 불

과하다. 인력 측면에서도「우리나라 치과진료기관의 장애인

진료실태 및 문제점에 한 조사 연구」2에 따르면 국내 장애

인 진료에 참여하고 있는 치과의사는 총 204명으로 전국 치

과의사수의 약 1.4%정도로 파악되고 있다고 한다.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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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장애인의 치과진료 여건이 비장애인보다 열악한 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이유로는「장애유형별 치과진료시

소요시간에 관한 비교연구」3에서 언급된 것처럼 건강보험에

서 추가되는 장애인 가산은 2016년 기준으로 1인당 709원

이 가산되는 정도에 불과하여 시간과 노력에 비해 진료비

보전이 되지 않고 있고, 「한국 장애인의 치과의료 이용실태

와 개선방향」4에서 언급된 것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

터 지원금 또는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도 26.5%에 불과하

며, 지급받은 경우에서도 만족한 경우는 11%에 불과한 것

으로 보아, 장애인 치과진료에 있어서 경제적인 보상이 크

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심지어 장애인 환자에게 전혀

진료비를 받지 않는 경우도 한국 장애인의 치과의료 이용실

태와 개선방향에 따르면 38.2%, 「장애인의 치과진료 현황

에 관한 조사」5에 따르면 17.6%에 달하며, 일반인보다 높

은 수가를 선정하고 있는 병∙의원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조

사되었다. 이는 장애인 진료가 수익성이 없어 봉사의 역

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치과진료 여건을 가장 성공적으

로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민간 차원에서 장애인 치과진료

인프라를 공급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 장

애인 치과 개원에 한 유인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

도의 지원금이 필요한지에 해서 략적으로나마 산정해

보는 것을 본 연구의 주제로 설정하 다. 

적절한 지원금의 액수를 적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장애인

치과병원의 운 수익을 추정할 수 있는 모델을 구상하고,

그에 맞추어 지원금의 액수를 공식에 따라 산출할 수 있도

록 해 보았다. 

Ⅱ. 연구 상 및 방법

1. 장애인 치과 병∙의원 운 수익 모델 및 지원금 산정

공식의 설정

장애인 치과 병∙의원의 운 수익을 추정하기 위해 다음

과 같은 몇 가지를 가정한다.

�장애인 치과 병∙의원에 방문하는 환자는 치과적 장애

인 환자와 치과적 장애인이 아닌 환자로 나뉜다. 뇌병

변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가 치과적 장

애에 해당하며, 치과적 장애인이 아닌 환자에는 비치과

적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환자, 그리고 비장애

인 환자를 포함한다.

�치과적 장애인 환자가 받는 치과진료의 빈도는 치과적

장애인이 아닌 환자와 다르다.

�치과적 장애인 환자에 소요되는 진료시간은 치과적 장애

인이 아닌 환자와 다르며, 더 많은 진료시간이 소요된다.

�장애인 치과 병∙의원은 다른 치과 병∙의원과 마찬가지

로 시장 원리에 따라 최 의 이익을 위해 최적의 위치

를 찾아 최적의 숫자만큼 분포하고, 장애인 치료에

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다.

�장애인 환자의 진료에 사용되는 재료의 종류와 양은 비

장애인 환자의 동일진료의 경우와 동일하며, 추가적인

인력이나 고가의 장비를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진

료로 한정할 경우, 동일진료에서 얻는 수익과 변동비가

같으므로 한계이익도 동일하다.

�장애인 치과 병∙의원의 매출은 병∙의원의 업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같이 증가한다.

�장애인 치과 병∙의원의 운 에는 보통의 치과 병∙의원

에 비해 추가적인 운 비가 발생할 수 있다.

장애인 치과 병∙의원의 매출은 업시간이 증가함에 따

라 같이 증가하므로, 장애인 치과 병∙의원 운 자가 얻을

수 있는 기 매출 모델은 시간당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하

다. 이는 당 치과 병∙의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진료

에 해서 각각 진료 수가를 진료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매출을 계산한 다음, 이에 그 진료의 빈도를 곱해 가중치를

둔 후, 모두 합한 것으로 나타낼 수 있다.

∑n ( 
진료수가

× 진료빈도 ), [원, 시간]11
진료시간

식1. 장애인 치과 병∙의원 운 자가 얻을 수 있는 시간당 기

매출 모델

여기서 장애인 치과 병∙의원을 내원하는 환자는 치과적

장애인인 환자와 치과적 장애인이 아닌 환자로 나뉜다. 진

료행위 또한 일부는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보험수가

가 책정되어 임의적 가격 책정이 불가능한 진료와, 이 외에

임의로 비보험수가를 적용할 수 있는 진료로 분리된다. 이

러한 조건들을 적용하여 다시 쓴 시간당 기 매출 모델은

아래와 같다.

(∑m 보험수가
× 치과적 장애인의 보험 진료빈도)11

치과적 장애인의 진료시간

× 치과적 장애인의 내원 비율 …………………………… ⓐ-1 

+ (∑n 비보험수가
× 치과적 장애인의 비보험 진료빈도)m

치과적 장애인의 진료시간

× 치과적 장애인의 내원 비율 …………………………… ⓐ-2 

+ (∑n 진료수가
× 치과적 장애인의 비보험 진료빈도)11

치과적 장애인이 아닌 환자의 진료시간

× 환자의 내원 비율 ………………………… ⓑ, [원, 시간] 

식2. 환자와 진료의 종류에 따라 장애인 치과 병∙의원 운

자가 얻을 수 있는 시간당 기 매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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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모델 하에서 장애인 치과 병∙의원의 운 에 따른 경

제적 불이익은 다음과 같은 두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제 I형: 치과적 장애인 환자를 진료함에 따라 더 길어진

진료시간으로 인해 발생한 기회비용.

제 II형: 통상의 치과 병∙의원에 비해 수익성이 낮은 진

료를 높은 빈도로 시행하여 발생하는 기회비용.

위 모델의 ⓐ항에서 제 I형의 불이익은 진료시간 증가로

인한 시간당 매출의 감소분에 업이익률을 적용한 것이 되

며, 제 II형의 불이익은 진료빈도 차이에 의한 매출의 차에

업이익률을 적용한 것이 된다. 각각을 제 I형 불이익에

한 보상 또는 보조금으로 전용할 수 있다. 

{∑n ((       
보험수가

-
보험수가

)11
비장애인의 진료시간 치과적 장애인의 진료시간

× 치과적 장애인의 보험 진료빈도)

+ ∑n ((      
비보험수가

-
비보험수가

)11
비장애인의 진료시간 치과적 장애인의 진료시간

× 치과적 장애인의 비보험 진료빈도)}
× 치과적 장애인의 내원 비율 × 업이익률, [원, 시간]

식3. 제 I형 불이익에 한 시간당 지원금 산정 공식

{∑n (
보험수가

×(비장애인의 진료빈도 - 치과적 장애인의 보험 진료빈도))11
비장애인의 진료시간

+∑n (
비보험수가

×(비장애인의진료빈도- 치과적장애인의비보험진료빈도))}11
비장애인의 진료시간

× 치과적 장애인의 내원 비율 × 업이익률, [원, 시간]

식4. 제 II형 불이익에 한 시간당 지원금 산정 공식

2. 관련자료의 수집 및 재가공

a. 진료빈도

a-1. 진료군의 설정과 진료빈도 계산

치과 병∙의원에서 행해지는 진료행위의 종류는 극히 다

양하여 모든 진료행위에 해서 진료빈도를 측정한 통계자

료를 이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사성을 띄는 여러 진료를 하나의“진료군”으로 묶

어 진료빈도를 측정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 다. 

진료빈도 역시 병∙의원의 지역적, 개인적 특성에 따라 매

우 다양할 것으로 예상되며, 모든 다양성을 모델에 전부 포

함하여 각각의 병∙의원에 맞춤형 지원금을 산정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보았다. 그 신 표성을 띄어 일괄

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균적인 진료 빈도를 이용하고자

하 다. 

환자의 진료 빈도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2003년 구강

건강실태조사」6의 표 164-1. <최근 수진한 구강진료>의 연

령별, 구강진료별 수치를 이용하 고, 연령은 본 연구의

상이 아니므로 이를 통계청에서 발표한「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7의 연령별 인구 통계를 이용하여 연령별 수치에

(연령 별 인구 / 전체 인구)를 곱하여 가중치를 적용한 다

음 전부 합해서 구강진료별 수진 비율로 재가공하 다. 

장애인 환자의 진료 빈도는 푸르메재단에서 발표한

「2012 annual report」8와「2013 annual report」9에 수록

된 서울특별시 소재 장애인 치과의료기관인 푸르메재단 넥

슨어린이재활병원 치과에 내원한 환자를 상으로 매년 조

사한 자료를 취합하여 2년분의 평균 빈도로 재가공하 다.

Table 1에 등장하는 진료군을 Table 2에 해당하는 진료

군과 응시켜 Table 3과 같이 6개의 진료군을 최종적으로

설정하 다.

Table 1. 치과 병∙의원에 내원하는 일반 환자의 진료 빈도[%]

구강진료의 종류 빈도

정기구강검진 4.9

예방처치 0.8

정기적인 스켈링 15.7

충치치료(치아충전) 29.4

신경치료 6.8

치주질환치료 6.5

사랑니가 아픔 4.1

발거 6.9

손실치 1.7

보철물(틀니제작) 17.2

틀니(보철물)수리 2.4

기타 3.2

Table 2. 장애인 치과 병∙의원에 내원하는 장애인 환자의 진

료 빈도[%]

구강진료의 종류 빈도

리콜체크 8.5

기본진료 10

보존 17

치주 14

발치 4.5

고정성 보철물 21.5

가철성 보철물 13

임플란트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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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진료수가

b-1. 보험진료의 진료군별 평균 진료수가

진료군의 평균 보험수가를 책정하기 위해서 건강보험심

사평가원에서 운 하는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

(opendata.hira.or.kr)에서 제공하는「질병 세분류(4단 상

병) 통계」10 및「질병 소분류(3단 상병) 통계」11를 통해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데이터를 이용하 다.

이 통계들은 매 해 해당 세분류 질병의 청구건수와 요양

급여(=보험급여, 보험수가) 총액을 제공하는데, 요양급여

총액을 청구건수로 나누어 각 세분류에서의 청구건수당 보

험수가의 평균을 계산할 수 있다. 이를 해당 세뷴류 질병이

속하는 진료군에서의 청구건수 비율을 이용하여 가중치를

적용한 후, 최종적으로 진료군 내의 모든 세분류 질병에

해 계산한 수치를 합산하여 각 진료군에서의 1회 진료시 기

가능한 보험수가를 계산하 다.  

∑n ( 
세분류 질병의 요양급여 총액

×
세분류 질병의 청구건수

)11
세분류 질병의 청구건수 진료군 내 모든 질병의 청구건수

=
∑n

11 (세분류 질병의 요양급여 총액) 
. [원]

진료군 내 모든 질병의 청구건수

식5. 각 진료군에서의 비장애인 환자 1회 진료시 기 가능

한 보험수가

각 진료군에 해당하는 진료가 1차 적응증에 해당하는 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분류는 다음과 같다(Table 4, 5).

b-2. 장애인환자 비보험진료의 진료군별 평균 진료수가

비보험진료에 있어서 장애인진료의 수가는 병원마다 임

의적인 책정이 가능하지만, 서울특별시 시립병원 비급여수

가 심의위원회 의결12에 따라 책정된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

병원의 진료비용이 표성과 합리성이 있다 생각하여 본 연

구에 이용하 다.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의 진료비용

을 본 연구의 진료군과 응시킨 비용은 다음과 같다(Table

6). 

c. 진료시간

장애인 환자와 비장애인 환자의 진료 시간 차이는 장애인

의 치과진료 현황에 관한 조사∙자료를 이용하 다. 기본진

료군의 진료시간은 치주치료에서의 진료시간을 준용하 으

며, 보존진료군의 진료시간은 수복치료와 근관치료에 소요

되는 시간에 Table 1에서 얻은 각각의 진료 빈도를 적용해

가중평균을 계산해서 이용하 다(Table 7). 

d. 업이익률

치과 병∙의원의 경 양상은 각각 다르므로 모두 조금씩

다른 업이익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아, 표성을 띄어 일

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수치를 이용하고자 하 다. 그 수

치로써 2016년 국세청에서 고시한「2015년 귀속 경비율

고시」13에서의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의 기준경비율을 이용하

으며, (1-기준경비율)을 계산한 값을 략적인 치과 병∙

의원의 업이익률로 사용할 수 있다(Table 8). 

Table 3. Table 1과 Table 2의 진료군 응[%]

Table 1. (일반 환자의 진료 빈도)

구강진료의 종류 빈도

정기구강검진 4.9
5.7

예방처치 0.8

정기적인 스켈링 15.7

충치치료(치아충전) 29.4
36.2

신경치료 6.8  

치주질환치료 6.5

사랑니가 아픔 4.1
11

발거 6.9

손실치 1.7

보철물(틀니제작) 17.2 21.3

틀니(보철물)수리 2.4

기타 3.2

Table 2. (장애인 환자의 진료 빈도)

구강진료의 종류 빈도

리콜체크 8.5

기본진료 10

보존 17

치주 14

발치 4.5

보철 고정성 보철물 21.5

가철성 보철물 13 46

임플란트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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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각 세분류의 요양급여 총액, 각 진료군의 급여 총 청구건수

와 비장애인 환자 1회 진료시 기 가능한 보험수가[천원, 회]

진료군 세분류
요양급여비용총액 총 청구건수 기

(2010-2015) (2010-2015) 보험수가

리콜체크 K00.6 327.917.469 

K00.7 1.028.397

K07.6 118.027.510 
33,650,204 20.9

K11 61.264.038

K12 164.354.341

K13 11.351.035

기본진료 K03.6 18.354.012 801,645 22.9

치주 K05 3.923.210.564
165,706,706 31.2

K06 29.396.573

보존 K00.2 5.431.702

K00.3 31,660

K00.8 1,470,030

K02 1,609,161,928

K03.1 354,858,960

K03.2 2,287,033

K03.4 219,437

K03.7 295,297

K03.8 31,428,446
128,707,416 30.7

K03.9 2,936,147

K04.0 2,435,644,270

K04.1 49,734,939 

K04.2 26,838,296

K04.3 4,281,316

K04.4 61,340,675

K04.5 64,105,864

K04.6 70,757,220

K04.7 443,688,227

보철 K00.0 2,605,950

K00.4 6,811,857

K00.5 264,488

K03.3 1,548,909 

K03.5 67,466,753
7,373,705 152.5

K08.0 158,955

K08.1 1,023,174,142

K08.2 500,656

K08.8 20,808,020

K08.9 900,086

발치 K00.1 11,018,875

K01 491,265,665

K04.8 20,629,553 20,041,114 33.9

K04.9 11,143,219

K08.3 144,935,711

Table 4. 각 진료군에 해당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질병분류

진료군 세분류

K00.6 치아맹출의 장애

K00.7 생치 증후군

리콜체크
K07.6 턱관절 장애

K12 구내염 및 관련 병변

K13 입술 및 구강점막의 기타 질환

K14 혀의 질환

기본진료 K03.6 치아의 침착물[유착물]

치주
K05 치은염 및 치주질환

K06 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기의 기타장애

K02 치아우식

K03.1 치아의 마모

K03.2 치아의 침식

K03.4 과시멘트질증

K03.7 치아경조직의 맹출후 색조변화

K03.8 기타 명시된 치아경조직의 질환

K03.9 상세불명의 치아경조직 질환

보존 K04.0 치수염

K04.1 치수의 괴사

K04.2 치수변성

K04.3 치수내의 이상경조직형성

K04.4 치수기원의 급성 근단치주염

K04.5 만성 근단치주염

K04.6 동이 있는 근단주위농양

K04.7 동이 없는 근단주위농양

K00.0 무치증

K00.4 치아형성의 장애

K00.5 달리분류되지 않은 치아구조의 유전성

장애

K03.0 치아의 과다교모

K03.3 치아의 병적 흡수

보철 K03.5 치아의 유착증

K08.0 전신적 원인에 의한 치아의 탈락

K08.1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

K08.2 무치성 치조융기의 위축

K08.8 기타 명시된 치아 및 지지구조의 장애

K08.9 상세불명의 치아 및 지지구조의 장애

K00.1 과잉치

K01 매몰치 및 매복치

발치
K04.8 치근낭

K04.9 치수 및 치근단주위조직의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질환

K08.3 잔존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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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각 진료군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의 비보험 진료비용과 평균 장애인 환자 1회 진료시 기 가능한 비보험수

가[원] 

진료군

리콜체크

기본진료

보존

치주

발치

고정성

보철

가철성

임플란트

수가명

전문가 불소도포(불소바니쉬) 

스플린트 정기체크

스플린트 조정

의치조정 복잡(악당)

의치조정 단순(악당)

불소도포 Pack 개인트레이(악당)

일반진단서

상해진단서[3주미만] 

상해진단서[3주이상] 

스켈링5(복잡) 

Gold inlay - 1면(금 인레이 A) 

Gold inlay - 2면(금 인레이B) 

Gold inlay - 3면(금 인레이C) 

Gold Onlay(금 온레이) 

Resin inlay(레진 인레이)

광중합 복합레진 B-치경부 마모

광중합 복합레진 E-전치,소구치, 구치,유치,코어

Diastema 수복(치간이개, 심미수복, Space당) 

기성 포스트(스크류 포스트)

주조 포스트 귀금속(1개당)

주조 포스트 비귀금속(1개당)

파이버 포스트(레진 코어 포함) 

치아 미백(1악) 

상악동거상술

인공뼈이식 복잡(GBR, 행위) 

인공뼈이식 간단(행위) 

N/A

Gold A-type(금 주조관) 

Gold Type-Ⅱ Crown(백금 주조금관) 

PFG(도재전장주조금관, 귀금속 A)

PFG, Collarless(도재전장주조금관, 귀금속 B) 

임플란트 크라운(A Gold) 

Metal Crown(메탈 주조금관) 

PFM(도재전장주조금관, 비귀금속 A) 

PFM, Collarless(도재전장주조금관, 비귀금속 B) 

포셀린 라미네이트 크라운(포셀린 라미네이트 베니아)

Partial Denture(부분틀니 A, 메탈 프레임) 

Partial Denture(부분틀니 B, 귀금속 프레임)

Full Denture(완전틀니 A, 비귀금속)

Full Denture(완전틀니 B, 귀금속)

Full Denture(완전틀니C, 레진상)

Full Denture(완전틀니D, 임플란트 오버덴쳐) 

Denture 의치 리베이싱 A(기공소,복잡) 

Rebasing 의치 리베이싱 B(기공소,간단) 

Denture 의치 리라이닝 A(진료실,복잡) 

Relining 의치 리라이닝 B(진료실,간단) 

고리 가의치(Flipper,4치 이하)

고리 가의치(Flipper,4치 이상)

치아 임플란트 식립술(일반2) 

치아 임플란트 식립술(일반1) 

수가

30,000 

15,000 

40,000 

50,000 

25,000 

50,000 

10,000 

50,000 

100,000 

51,000 

250,000

300,000 

350,000 

450,000 

276,000 

76,000 

102,000 

276,000 

51,000 

199,000 

163,000 

168,000 

511,000 

818,000 

409,000 

204,000 

N/A 

350,000 

550,000 

550,000 

600,000 

850,000 

255,000 

358,000 

409,000 

460,000 

1,400,000 

2,500,000 

1,400,000 

3,000,000 

1,200,000 

1,400,000 

276,000 

163,000 

122,000 

61,000 

51,000 

102,000 

800,000 

600,000 

평균기 수가

41,111 

51,000

244,000

477,000

N/A 

486,888.9

677,522.3

972,916.7

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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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료군별 자료를 이용한 장애인 치과 병∙의원 운 수

익 모델 및 지원금 산정 공식의 재설정

진료 빈도의 계산에 있어 장애인의 진료 빈도는 서로 다

른 진료 빈도를 가질 것으로 보이는 치과적 장애인 집단과

비 치과적 장애인 집단의 진료 빈도를 합한 것이다. 그러나

관련 통계 자료의 부족으로 이를 분리할 수 없었으며, 부득

이하게 치과적 장애인의 진료빈도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

는 장애인의 진료 빈도를 원용하 다. 

일반 환자의 진료 빈도는 엄 하게 말하여 소수의 장애인

환자와 비장애인 환자의 이용 형태가 혼합된 것이나, 비장

애인의 진료빈도만을 계산하기 위한 자료의 한계로 일반 환

자의 진료 빈도를 비장애인 환자의 진료빈도로 원용하 다. 

보험 진료와 비 보험 진료에 있어서 환자들의 진료 빈도

가 다를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를 분리할 수 있는 통계 자

료가 부족하여 같은 수치를 이용하 고, 따라서 두 진료에

서 나타나는 경 상의 불이익은 수가 차이측면에서 접근하

는 것으로 한정되었다. 보험 진료와 비보험 진료의 빈도를

따로 알 수 없으므로, 보험진료 매출(식2.의 ⓐ-1항)과 비

보험진료 매출(식2.의 ⓐ-2항)을 다른 진료 빈도를 적용함

으로써 다른 항으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통

합 진료 빈도를 적용한 뒤 일반적인 치과 병∙의원의 매출

내 보험 진료환자의 내원 비율과 비보험 진료 환자의 내원

비율을 곱해주어야 한다. (단, 발치 진료군 제외) 

2015년 12월 30일자 덴탈 포커스의「수도권 동네치과

최근 3년간 월평균 매출액 분석」14기사에 따르면 수도권 단

독개원 치과의원 기준 매출 내 보험진료의 비중은 19.9%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계산한진료군별 진료빈도에

1회 진료시 기 가능한 수가를 곱하여 총 합산하 을 때

나타나는 1회 진료당 기 수가는 보험진료에서 36125원,

비보험진료에서 428514.7원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매출

내 보험진료의 비중 19.9%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평균적

으로 보험환자 1인 방문 시 평균적으로 0.34명의 비보험 환

자가 방문하게 된다. 즉. 평균적으로 내원환자의 74.6%가

보험 환자이며, 25.4%는 비보험환자로 추정할 수 있다.  

진료 시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비장애인 환자의 각 군별

평균 진료시간을 얻을 수 있는 통계 자료를 구하는 것에 한

계가 있었으며, 이에 비치과적 장애인 환자의 진료 시간을

비장애인 환자의 진료시간에 원용하 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떤 종류의 진료를 주로 받는지 그

빈도가 다르므로 두 집단에 해서 각 진료군의 1회 진료

시 기 가능한 보험수가는 서로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

러나 장애인 치료에 해서만 보험청구액과 횟수를 제공하

는 통계자료가 부족한 관계로 같은 값을 적용하 다. 다음

과 같은 임상적 한계를 적용하여 다시 쓴 시간당 기 매출

모델은 다음과 같다. 

(∑m 보험수가
× 장애인의 진료빈도) × 0.74611 치과적 장애인의 진료시간

× 치과적 장애인의 내원 비율 ………………………ⓐ-1`

+ (∑m 비보험수가
× 장애인의 진료빈도) × 0.254n 치과적 장애인의 진료시간

× 치과적 장애인의 내원 비율 ………………………ⓐ-2`

+ (∑n 진료수가
× 치과적 장애인이 아닌 환자의 진료빈도)11 치과적 장애인이 아닌 환자의 진료시간

× 치과적 장애인의 내원 비율 ………………ⓑ,       [원, 시간]

식6. 환자와 진료의 종류에 따라 장애인 치과 병∙의원 운

자가 얻을 수 있는 시간당 기 매출 모델(revised, 발

치 진료군 제외) 

Table 7. 진료군별 치과적 장애인과 비치과적 장애인의 진료 소요시간[분]

[장애인의 치과진료 현황에 관한 조사] 진료 시간[분]
본 연구에서의 진료군 구분

에서의 진료군 구분 비치과적 장애인 치과적 장애인

상담/검진 9.53 11.07 리콜체크

치주치료 13.42 18.88
기본진료

치주

수복치료
11.62 20.96 보존

근관치료

보철치료 17.56 25.97 보철

외과치료 10.17 30 발치

Table 8. 치과 병∙의원의 업이익률[%]

2016 국세청 고시 기준경비율 업이익률

치과의원 61.7 38.3

치과병원 63.6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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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병∙의원에서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내원 빈도, 치

과적 장애인과 비 치과적 장애인의 내원 빈도는, 가장 넓은

관점에서는 최종적으로 인구 비례에 수렴하겠지만 개별 치

과 병∙의원에서의 내원 빈도는 각 치과의 업 형태에 따라

서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변수로 보며, 이를 일괄적인

수치로 적용하여 지원금을 산정할 경우 장애인 환자를 적게

받는 병∙의원에 과다지원이, 장애인 환자를 많이 받는 병∙

의원에 과소지원이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원금 모델 산정 공식에서 장

애인의 내원 빈도 항은 표준적인 수치를 도입하지 않고 각

병∙의원의 보험청구 현황에 따라 다른 값을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n ((
군별 1회 진료시 기 가능한 보험수가

- 
군별 1회 진료시 기 가능한 보험수가

)11 비장애인의 진료시간 장애인의 진료시간

× 장애인의 진료빈도 ) × 0.746 +

∑n ((
군별 1회 진료시 기 가능한 비보험수가

- 
군별 1회 진료시 기 가능한 비보험수가

)11 비장애인의 진료시간 장애인의 진료시간

× 장애인의 진료빈도 ) × 0.254 }
× (0.364~0.383) × 치과적 장애인의 내원 비율, [원, 시간] 

식7. 수정된 제 I형 불이익에 한 시간당 지원금 산정 공식

(발치 진료군 제외) 

{∑n (
군별1회진료시기 가능한보험수가

×(일반환자의진료빈도- 장애인의진료빈도)11 비장애인의 진료시간

× 0.746) +

∑n (
군별1회진료시기 가능한비보험수가

×(일반환자의진료빈도- 장애인의진료빈도)11 비장애인의 진료시간

× 0.254)} × (0.364~0.383) × 치과적 장애인의 내원 비율, [원, 시간] 

식8. 수정된 제II형 불이익에 한 시간당 지원금 산정 공식

(발치 진료군 제외) 

발치진료의 경우 비보험진료가 극히 드문 것으로 파악되

어 보험진료가 진료의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계산하 다. 

{∑n ((
군별 1회 진료시 기 가능한 보험수가

- 
군별 1회 진료시 기 가능한 보험수가

)11 비장애인의 진료시간 장애인의 진료시간

×장애인의진료빈도)}×(0.364~0.383)×치과적장애인의내원비율, [원, 시간] 

식9. 발치 진료군에서 발생한 제 I형 불이익에 한 시간당

지원금 산정 공식

{∑n (
군별1회진료시기 가능한보험수가

×(일반환자의진료빈도- 장애인의진료빈도))}11 비장애인의 진료시간

× (0.364~0.383) × 치과적 장애인의 내원 비율, [원, 시간] 

식10. 발치 진료군에서 발생한 제 II형 불이익에 한 시간당

지원금 산정 공식

Ⅲ. 결 과

식 7, 8에 따라 I형 및 II형 불이익에 해 지원금을 산정

한 결과 각 군별 진료에 필요한 시간당 지원금은 다음과 같

이 조사되었다(Table 9 - 13).

Ⅳ. 논의 및 고찰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치과 병∙의원에는 II형 불

이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회당 기 수가가 가

장 높은 보철진료에서 장애인 환자가 일반 환자보다 진료

빈도가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실제로도 보철진료에서

II형 지원금이 가장 큰 음수로 나타났다. II형 불이익이 가

장 큰 진료군은 보존 진료군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 환

자의 보존진료의 빈도가 비장애인과 비교해서 낮았기 때문

으로 분석된다, 전체적으로 II형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는 점은 장애인 치과진료가 비장애인 치과진료와 비교해서

Table 9. 보험진료에서 발생한 제 I, II형 불이익에 한 시간당 지원금[원] 

진료군
I형 지원금 II형 지원금

치과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치과병원

리콜체크 444.5 422.5 -1052.7 -1052.7

기본진료 846.0 804.0 1667.4 1584.7

보존 3486.9 3314.0 8837.6 8399.3

치주 1587.8 1509.0 -2941.3 -2795.3

보철 78162.2 74284.7 -63494.3 -60344.5

발치 646.4 614.4 2883.6 2740.6

총합 85173.8 80948.7 -54099.6 -51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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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비보험진료에서 발생한 제 I, II형 불이익에 한 시간당 지원금[원] 

진료군
I형 지원금 II형 지원금

치과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치과병원

리콜체크 297.7 283.0 -705.0 -670.1

기본진료 641.5 609.7 1264.4 1201.7

보존 9284.8 8824.2 23532.5 22365.1

치주 8399.8 7983.1 -15560.0 -14788.1

보철 118234.9 112369.5 -96046.9 -91282.2

발치 0.0 0.0 0.0 0.0

총합 136858.7 130069.4 -87515.1 -83173.6

Table 11. 모든 진료에서 발생한 제 I, II형 불이익에 한 시간당 지원금[원] 

진료군
I형 지원금 II형 지원금

치과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치과병원

리콜체크 742.2 705.5 -1757.7 -1670.6

기본진료 1487.5 1413.7 2931.8 2786.4

보존 12771.7 12138.2 32370.1 30764.4

치주 9987.6 9492.1 -18501.3 -17583.4

보철 196397.1 186654.2 -159541.2 -151626.7

발치 646.4 614.4 2883.6 2740.6

총합 222032.5 211018.1 -141615.0 -134589.0

최소한 1건당 수익성이 낮지는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일반적인 인식과 반 되는 것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장애인 진료는 비장애인 진료보다

수익성이 떨어져 여전히 지원금이 수령이 필요한 것으로 조

사되었는데, 이는 장애인 진료가 비장애인 진료에 비해 진

료 시간이 길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철 치료에 있어

I형 불이익이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보철 진료에서 상

쇄되는 음수의 II형 지원금을 상쇄하고 남는 액수 다.

각 진료군별로 I형과 II형 불이익을 합산한 값을 살펴보면

리콜체크와 치주진료를 제외한 모든 진료군에서 양수의 불

이익이 나타났다. 이는 많은 진료 역에서 장애인 진료는

비장애인 진료보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

다. 그러나 리콜체크나 치주진료처럼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

리 장애인 진료가 더욱 수익성이 있는 분야도 존재할 수 있

음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를 민간에서의 장

애인 치과 진료 인프라 구축의 시발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지원금을 시간당 지원금의 형태로 다루었는데,

이는 치과 병∙의원의 운 시간은 자율적인 것으로, 이를 감

안하지 않고 지원금의 액수를 논하는 것이 과다∙과소 지원

이나 모랄 해저드에 빠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다. 치과

적 장애인의 내원 비율 또한 병∙의원의 성격에 따라 장애인

이 방문객의 부분을 차지하는 장애인 전문치과에서부터

장애인의 방문이 극히 드문 치과까지 매우 다양하므로, 이

를 한 가지 표값으로 계산하는 것은 운 시간의 경우와

똑같이 과다∙과소 지원과 모랄 해저드 문제를 일으킬 것이

다. 따라서 이 역시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지원금 산정공식

의 상수에서 제외하게 되었다. 앞으로 본 연구의 지원금을

실제로 지급하게 될 경우에는 치과 병∙의원의 운 시간과

Table 12. 치과 병∙의원에서의 진료군별 시간당 지원금[원]

진료군 치과 의원 치과 병원

리콜체크 -1015.5 -965.1

기본진료 4419.3 4200.1

보존 45141.8 42902.6

치주 -8513.7 -8091.3

보철 36855.9 35027.5

발치 3530.0 3355.0

총합 80417.5 76428.9

Table 13. 각치과병∙의원에지급되어야하는시간당지원금[원]

시간당 지원금

치과의원 80,417.8 * α

치과병원 76,428.9 * α

※ α는 각 지과 병∙의원에 내원하는 치과적 장애인의 내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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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적 장애인의 내원 비율을 어떻게 투명하게 측정할지에

한 추가적인 정책적인 논의가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 치과 운 을 지원금 계산을 위해서 장애인 진료에

한 여러 가지 자료가 필요했으나, 관련 통계의 부족으로

임상적으로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값을 원용하여 계산한 경

우가 많았다. 치과적 장애인의 진료 빈도는 비 치과적 장애

인 및 비장애인의 진료 빈도와 다를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장애유형별로 치과진료 빈도를 나누어 기록한 자료가 없어

이를 따로 추산할 수 없었고, 일반 장애인의 진료 빈도를

신 이용하 다. 장애인의 진료 빈도뿐 아니라 비장애인의

진료빈도도 장애인의 경우와 분리되어 있지 않아 국민구강

건강실태조사에 나온 전체 한국인의 진료 빈도를 신 이용

했으며, 이 또한 조사에 이용한 2003년도 통계의 후속 자료

인 2010년도 통계부터는 아동의 구강건강에 관한 조사로

조사 범위가 축소되어 있어서 최신 자료를 이용할 수 없었

던 아쉬움이 있었다.

진료군의 설정에 있어서는 임플란트와 턱관절질환 관련

진료를 독립적인 진료군으로 설정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두 진료 모두 다른 진료들과 다른 진료 양상을 보이는 특수

성과 진료의 전문성이 존재한다.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2000년 이후 개원가의 효자로 불릴 정도로 매출 및 수익

에서의 비중이 크고,15 턱관절 치료의 경우 2016년 현재 개

원가의 새로운 수익창출 방안으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16

그러나 비장애인의 진료군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인 국민구

강건강실태조사가 2003년 자료인 관계로 임플란트 및 턱관

절질환 치료에 한 별도의 항목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장

애인의 진료군 설정을 위한 푸르메 재단의 annual report

도 마찬가지 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Fixture 식립과

Abutment, Crown 제작까지 모든 임플란트 치료는 보철

진료군에 포함시켰고, 턱관절질환 치료는 리콜체크 진료군

에 포함시켰다. 만약 두 진료를 독립된 진료군으로서 진료

빈도와 기 수가를 따로 계산할 수 있었다면 더 정확한 연

구가 되었을 것이다.

보험 진료와 비보험 진료의 진료빈도에도 차이가 있을 것

으로 예상되었으나 비보험 환자의 진료빈도를 기록한 자료

가 극히 부족하 다. 금융소비자연맹에서 제공한 치아보험

가격경쟁력 비교표17에서 나온 예정위험율 등의 실손보험 수

익성 관련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 으나, 빈도의 총합이 100

이 되지 않고 또한 모든 진료 역을 망라하는 자료가 아니

어서 이용에 곤란함이 있었다. 그 외 보험개발원의 보험통

계포털 등에서도 의미 있는 공개된 자료를 찾지 못하여 부

득이하게 보험 진료의 진료빈도와 같은 수치를 이용하 고,

따라서 본 연구에서 보험 및 비보험 진료에서 나타나는 차

이는 오직 수가 차이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한정되었

다.

비보험 진료에 있어서는 위에서 언급한 진료빈도뿐 아니

라 평균 기 수가, 내원 환자의 비율 등을 산출하기 위한

통계적인 기본 자료가 보험진료에 비해 많이 부족하 다.

평균 기 수가를 계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

원의 진료비용을 데이터로 이용하 으나, 보험수가와 달리

전국의 모든 장애인치과 진료에 비슷한 수가가 적용된다는

근거는 부족하다. 또한 진료내용별 빈도가 없어 정확한 진

료군의 평균 기 수가를 책정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었다.

치과 병∙의원에서 비보험 진료의 비중은 80% 정도로 매우

높아14 치과 병∙의원 운 에 매우 핵심적인 요소를 차지하

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의 치과 병∙의원

의 수익성에 관련된 연구에 있어서는 비보험 진료의 수가와

빈도에 한 통계적인 데이터 축적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

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진료에 관한 통계 역시 비장애인 진료에 관련된

통계보다 부족하 다. 건강보험 통계에서 장애 유무로 데이

터를 스크리닝할 수 없는 것이 장애인 진료 관련 통계 부족

의 큰 원인을 차지하 다.

또한 본 연구는 장애인 치과 병∙의원 운 에서 발생하는

매출과 변동비를 중심으로 장애인 치과 병∙의원 운 상의

수익성과 보조금에 해서 논하 다. 그러나 Park SB18와

Lee WJ19가 동시에 지적하듯이 병원의 운 에는 규모의 경

제가 존재하며, 따라서 개업자금, 장애인을 위한 추가적인

설비 구매, 추가적인 전문인력에 한 인건비 등등의 고정

비용 측면에서도 장애인 치과 운 의 수익성을 논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Ⅴ. 결 론

장애인 치과 개원에 한 유인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필요

한 보조금은 치과 의원에서 시간당 최 80,417.8 원이며,

치과 병원에서는 시간당 최 76,428.9 원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정확하게 장애인 치과 병∙의원 운 에서 수익성을

보장하는 값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장애인 치과 병∙의원

운 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객관적 지표로 확인해보았다

는 데 의의가 있다.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리콜체크 및 치주진료군에 속하

는 진료는 장애인 진료가 비장애인 진료보다 더욱 수익성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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